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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연합뉴스 4.10일자「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

보험 ․ 카드 반발」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연합뉴스는 4.10일자「연체 가산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보험․

카드 반발」제하의 기사에서,

ㅇ “기존 연체자에게도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

입장이다. 하지만 기존 연체이자율과 새로운 이자율 상한과

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과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

하다는 입장이다.”

< 참고 내용 >

□ 연체 가산금리 인하시, 기존 연체자에게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

적용하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며, 업권별 협회가

모두 참석한 금융권 간담회*를 통해 旣 협의․발표된 사항임

* 취약․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(금융위원장, 은행연합회장,

생․손보협회장, 여신금융협회장,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참석, ‘18.1.18일)

[취약․연체차주 지원 방안](‘18.1.18일 발표)

▪ (적용시점)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

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발생시,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□ 또한, 同 방안은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하여

추진된 것이 아니며,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 등에 근거하여

추진되었던 사안임

※ 현행 업권별 여신거래 표준약관(이자율 등과 지연배상금) 주요 내용

▪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,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

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등 상황변화로 필요한 것일 때는

기존고객에게도 변경 후 최초 이자납입일부터 변경된 연체금리 적용 가능

* 생․손보는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(제3조제6항) 사용, 카드여신거래표준약관

(제3조제6항) 등

※ (참고) 기존 연체자 적용 예시

□ 기존 연체자의 4.30일 이후 연체분부터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

(최대 3%p 이내)가 적용되는 것이며, 4.30일 이전 연체분에 대해서

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

연체발생 대부업고시 시행일
’18.1.1 ’18.4.30 완제일

예) 약정금리+9%p
(기존 연체가산금리 부과)

약정금리+3%p 이내


